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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부 공고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 특성의 규정에 관하여
불기 2559년(서기 2016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및 제6조(1)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아래와 같은 미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화장품은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
(1) 다음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pathogenic microorganisms)이 검출되는 화장품
(a)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b)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c)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
(d) 클로스트리디움 (Clostridium spp.) (약초로 만든 화장품만)
(2)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점막에 접촉하는 화장품, 3세 미만 어린이용 화장품인 경우에는 총 호기성 플레이트 수((Total aerobic plate count)가 1g당 또는 1cc당 500 콜로니 이상 검출되는 화장품.
(3) (2)에 규정된 화장품 외의 화장품으로서,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의 총 호기성 플레이트 수(Total aerobic plate count)가 1g당 또는 1cc당 1,000 콜로니 이상 검출되는 화장품.
제2조 제1조에 따른 미생물학적 특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미국 약전(USP) 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규격의 최신판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제3조 주사기 형태의 용기, 앰플 또는 바이알에 담긴 화장품이나 이온영동(법)(Iontophoresis), 메조테라피(Mesotherapy) 등 도구를 이용하여 물질을 피부 속으로 밀어 넣는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
제4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59년(서기2016년) 2월 29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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